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변경 등에 따른 전산 변경사항 안내







기존 입력 방법과 동일



결정요청 당시의 인력배치
기준 선택 값 확인 가능

※ 기관지정일이 2022.10월 이후인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2.3:1로 적용(2.5:1 선택불가)



※ 2.5:1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비율이 2.2명 미만인 경우 추가배치 가산 가능



• 해당 급여제공월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청구서 1건이라도 ‘처리상태: 지급(채권압류 등 포함) ’인 경우
인력배치기준 선택값 변경 불가 (장기근속장려금, 코로나19관련 지원금 등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외 청구 건과는 무관)

• 청구의뢰 후 변경 필요 시 청구취소(청구일포함 2일이내) 또는 청구서 전체 청구착오자진신고(청구일포함 10일이내)하여
청구서 전체반려 후 인력배치기준 선택값 변경하여 가감산 결정요청

• 동일 급여제공월 인력배치기준 선택값을 달리하여 청구의뢰 시 심사불능

변경불가



2.5:1 2.3:1

※예시화면의 수가는 2022년 10월, 2등급 수급자 기준





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유급휴가대체 조회



※ 총 근무시간만 비교하며 우측의 공휴일 근무내용이 존재하고 상단부 유급휴일대체 휴무 대상
참고사항 내용이 충족되야 이월가능



근무내용을 확인하고 반드시
” 적용”버튼을 클릭해야 종사자
휴가 입력 화면의 유급휴일대체
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



유급휴일근무 대체 휴무 부여 가능 날짜 확인
- 일반 연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
- 최대 이월 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입력 불가

예) 설날(2/1) 이월된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여
입력 불가




